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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

신 규 환

연세  의사학과

1. 머리말

1874년 메이지정부가 반포한 ｢의제(醫制)｣에서 ‘산바’(産婆)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산 라는 말에는 천박하고 업신여기는 듯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1892년 오가타(緖方正

淸)․다카하시(高橋辰五郞) 등 명한 산부인과 의사들이 ‘죠산푸’(助産婦)라는 용어를 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일본에서는 산바와 죠산푸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고, 20

세기 일본의 식민통치를 경험했던 한국과 만에서도 산바와 죠산푸의 한자식 표 인 산

와 조산부라는 용어가 그 로 사용되었다. 

20세기 반 일본, 한국, 만 등지에서 산 는 근  조산교육을 받은 직업여성을 지

칭하는 것이었지만, 국에서 ‘찬포’(産婆)는 조산경험은 풍부하지만 근  조산교육을 받

은 이 없는 문맹이며 나이가 많은 년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물론 국에서는 산

라는 용어 이외에 ‘제셩포’(接生婆)라는 일반명사가 사용되었는데, 북방에서는 일반 으로 

라오라오(姥姥)라고 하 고, 남방에서는 라오냥(老娘)이라고 했다. 베이징에서 그들은 서우

성라오라오(收生姥姥), 지샹라오라오(吉祥姥姥), 원포(穩婆) 등으로 불리었다. 이들 용어는 

체로 출산을 돕는 나이든 여성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반면 만에서는 산 를 셴셩마(先

生媽), 셴셩냥(先生娘) 등으로 불 는데, 아주머니 혹은 여성을 나타내는 ‘媽’나 ‘娘’에 존칭

인 ‘先生’이라는 말이 결합된 것인데, 명칭상으로만 보면 상 으로 만 산 의 지 가 

높았던 듯하다.1) 일제시기 만에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조산교육을 받은 여성을 ‘주찬푸

(助産婦)’ 혹은 ‘찬포(産婆)’라고 했으며, 후에 ‘주찬스(助産士)’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동아시아의 통에서 출산 자체는 개인의 역이었고, 여기에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

1) 만에서는 한때 吳濁流의 先生媽 라는 소설이 유행한 이 있었는데, 이때 先生媽는 출산을 돕

는 산 가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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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근 국가는 체계 으로 인구 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 고, 

인구 리를 한 근 국가의 최우선 과제 의 하나는 무자격 산 를 단속하고, 조산 문

인력을 양성하여 출산 리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2) 이와 련하여 필자는 최근 발표된 

서를 통해 민국시기의 베이징에서 조산사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조산사에 의한 근  출산

리 등에 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국, 일본, 만 등지의 조산

련 제도와 법규를 소개하여, 동아시아의 조산사 연구를 비교․심화하기 한 기 로 삼고

자 한다.

2. 일본의 조산제도와 ‘산 ’

일본에서 통 으로 출산을 돕는 여성은 오바상(お婆さん)이나 토리아 바아(トリアゲ

バア) 등으로 불리었으며, 에도시기에 이미 산바(産婆)라는 직업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

나 그들의 교양수 은 극히 낮은 것이었고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해서는 법

 제제가 필요하 다. 메이지정부는 성립 기 산 가 매약과 유산 등을 취 하는 일에 

해서 우려를 표명하 다.3)

1874년(明治 7년) 8월 반포된 ｢의제(醫制)｣에서 산 련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① 산

는 40세 이상으로 부인, 소아의 해부생리  병리의 의에 통하고, 산과의(産科醫)의 앞

에서 정상분만 10명, 이상분만 2명을 실제 실습과정에서 얻은 실험증서를 소지한 자를 검

토해서 면허증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기존에 업해온 

산 는 그 이력을 담보로 가면허증을 부여할 수 있고, 의제 반포 후 10년 동안 산 업을 

하려는 자는 산과의(産科醫) 등이 제출한 실험증서를 검토하여 면허를 받도록 하고, 산 가 

없는 작은 지방에서는 기타인에게도 의무감독의 재량으로 가면허를  수 있다 ③ 산 는 

긴박한 경우 외에, 산과의 혹은 내외과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제멋 로 처치할 수 없다 ④ 

산과기구를 사용하거나 방약투여를 지한다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근  산 를 양성하기보다는 기존에 활동 인 산  에서 

무자격 산 를 규제하기 한 성격이 강했다. 한 ｢의제｣ 규정이 국에 걸쳐 그 로 실

시된 것은 아니었으며, 각 지방의 단속규칙에 의거해서 운 되었다. 동경부(東京府)의 경우, 

1876년(明治 9년) 9월 14일, 동경부병원(東京府病院) 내에 산 교수소(産婆敎授所)를 설치하

2) 신규환, 국가, 도시, 생: 1930년  베이핑시정부의 생행정과 국가의료 (아카넷, 2008), 제2장

을 참고.

3) 이하 일본의 조산제도는 厚生省醫務局, 醫制80年史 (東京: 大藏省印刷局, 1955), 205-208쪽을 주로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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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새로운 산 를 양성하고, 기존 개업 산 를 재교육하 다. 한 산  업을 해서는 

기존 개업 산 를 포함하여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했다. 1896년 11월부터 동경부는 문자해

독 능력이 있는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여성 30명을 정원으로 산 교수소의 입학을 허가하

다. 

동경부의 사례처럼, 산 규칙은 국 으로 통일되지 않고 각 지방마다 사정이 달랐는

데, 산 에 한 국 으로 통일된 법규는 1899년(明治 32년) 7월 19일(칙령 제345호)에 반

포된 ｢산 규칙(産婆規則)｣이었다. ｢산 규칙｣의 주요내용은 ① 산 시험에 합격한 20세 이

상의 여자로 지방장 이 리하는 산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업을 할 수 있다. ② 산

는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에게 이상이 있다고 단될 때는 의사의 진료를 

요청해야만 한다. ③ 산 는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에게 외과수술을 행하거

나, 산과기계를 사용하거나 약품을 투여할 수 없다. ④ 산 는 산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를 맡겨서는 안된다. ⑤ 기존 내무성 는 지

방청에서 산 면허를 받아 업을 해 온 사람은 소정의 수속을 거쳐 종래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⑥ 산 가 부족한 지방에 한하여 지방장 의 이력심사에 의해 산 의 면허를 받

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1899년 9월 6일 ｢산 명부등록규칙(産婆名簿登 規則)｣(내령 제48호)은 각 지방청에 일

정양식의 명부를 비해서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 다. 더욱이 같은 날 ｢산 시험규

칙(産婆試驗規則)｣이 반포되어, 시험에 한 상세한 내용이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시험과

목은 이론[學說]과 실기[實地]로 나뉘는데, 이론은 정규임부분만(正規妊婦分娩)  그 취

법, 정규산욕의 경과  산욕부, 신생아 간호법, 이상임신분만  그 취 법, 임부․산부․

산욕부․신생아의 질병소독의 방법 등이 요구되었다. 실기는 모형시험으로 실시되었는데, 

실기시험은 이론시험에 합격자만이 그 상이 되었다.

산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산 의 신규 업은 모두 산 시험 합격자만이 그 상자

다. 1910년(明治43년) 5월 5일(칙령 제218호), 산 규칙의 개정에 의해 내부 신이 지정한 

학교, 강습소를 졸업한 자는 무시험으로 산 명부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 강습소의 지정과 련하여 1912년(明治45년) 6월 18일 ｢사립산 학교 산 강습소 지

정규칙(私立産婆學校産婆講習所指定規則)｣(내령 제9호)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지정요건으

로 ① 생도의 정원 비 상당한 교수용건물, 기구, 기계  임부를 입원시킬 수 있는 출산

실의 설비가 있을 것 ② 입학자격은 고등소학교 졸업 혹은 고등여학교 3년이상의 과정을 

수학하고 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③ 수업연한은 이론, 실기 등 2년 이상

으로 한다 ④ 주요 학과는 1년 이상 주로 산과진료에 종사한 의사가 담당한다 ⑤ 재학  

학생 1인당 5회 이상 성공  출산을 실시해야 하며, 그  3회 이상은 입원 임부일 것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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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사항에 합하고, 1년 이상을 경과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 규칙 시행 후 1917년 7월 26일의 개정  1933년 6월 24일의 개정에 의해 면허자격 

범 가 확장되었다. 1917년의 개정에서는 외국학교, 강습소를 졸업한 자 는 외국에서 산

면허를 취득한 자에 해서, 1933년의 개정에서는 조선, 만, 동주(關東州)에서 산 시

험에 합격한 자는 일본 내에서도 무시험면허가 인정되었다.

<표 1> 일본 면허산  통계(1900-1925)4)                        단 : 명

지정학교출신 시험합격 기존 업 한지산 기타 계

1900 - 229 23,533 1,329 1,329 25,091

1902 - 1,539 22,398 1,781 1,781 25,709

1907 - 7,130 18,568 1,259 1,259 26,957

1911 - 12,442 15,705 1,229 1,229 29,376

1917 267 21,274 11,707 1,047 1,314 34,295

1922 740 27,874 8,249 851 1,591 37,714

1923 949 30,210 7,468 888 1,837 39,515

1924 1,138 32,647 7,166 756 1,894 41,707

1925 2,139 34,064 6,840 725 2,864 48,020

생국 통계에 따르면, 1900년경에는 여 히 구식산 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

식 조산교육을 받은 산 는 1910년  이후로 증하기 시작했으며, 구식산 와 한지산 의 

비율도 하게 어들었다. 1910년  반 이후에는 신식산 가 구식산 를 압도하기 시

작하 을 것이다. 1910년  후반 이후 산 시험 통과자가 증하 는데, 신식산 는 무시험 

조산학교 교육보다는 산 시험을 통해 양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의 산 는 1900년 이후 제2차 세계  말기를 

제외하면, 꾸 히 증하는 추세 다. 1951년 77,560명을 정 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

서기 시작했다. 

인구 비로 보면, 1930년 산 는 50,312명이고, 총인구는 64,450,005명으로 산  1인당 

1,281명이었다. 1935년 산 는 59,560명이고, 총인구는 69,254,148명으로 산  1인당 1,163

명이었다. 1940년 산 는 61,368명이고, 총인구는 73,114,308명으로, 산  1인당 1,191명이

었다.5)

4) Julie M. Rousseau, “Enduring Labors: The New Midwife’ and the Modern Culture of Childbearing in 

Early Twentieth Century Japan”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8). p.104.

5) 關山直太郞, 日本人口史 (東京: 四海書房, 1942), 230-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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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산  통계(1900-1970)6)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1900 25,118 1911 28,362 1922 37,714 1933 56,590 1944 14,883 1955 55,356

1901 25,503 1912 29,376 1923 39,515 1934 58,270 1945 17,915 1960 52,337

1902 25,709 1913 30,034 1924 41,707 1935 59,560 1946 61,960 1965 43,276

1903 25,959 1914 31,048 1925 42,877 1936 60,967 1947 67,238 1970 28,087

1904 26,220 1915 31,854 1926 44,776 1937 61,732 1948 70,354

1905 25,988 1916 32,840 1927 45,663 1938 62,209 1949 74,034

1906 25,192 1917 34,295 1928 46,299 1939 62,307 1950 74,832

1907 26,667 1918 34,348 1929 48,399 1940 61,368 1951 77,560

1908 26,957 1919 35,235 1930 50,312 1941 62,741 1952 54,514

1909 27,220 1920 36,055 1931 52,537 1942 52,991 1953 56,419

1910 27,674 1921 36,657 1932 54,655 1943 34,665 1954 55,513

3. 만의 조산제도

1895년 청일 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은 만을 령하 다. 일본은 자

국민보호와 식민지의 질병 리를 해 의료․ 생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1899년 

만총독부의학교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만총독부는 ｢산 양성규칙｣을 반포하 다. 이로써 

만에서 산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일본인을 상으로 한 것이었다.

1902년 북의원(台北醫院)은 ｢산 양성규정(産婆養成規程)｣을 제정하 다. 이것은 병원

내에서 간호학과를 마치고 1년 동안의 실습경험을 거친 우수한 자를 상으로 한 것이었는

데,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2년 동안의 산 진수교육을 실시하 다. 이 과정은 만여성을 

배제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으나 언어상의 장벽이나 여타의 자격규정상 일본인 산

를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1904년부터 1915년까지 만인 졸업생은 단 1명이었다. 

1907년 4월 만총독부는 ｢조산부강습생규정(助産婦講習生規程)｣을 반포하고, 만총독부 

북의원(台北醫院)에 강습소를 설립하게 하 다. 강습소에는 일본인 산 를 육성하는 본과

(本科) 이외에 만인 산 를 육성할 수 있는 속성과(速成科)를 두었는데, 이것이 만여성

을 상으로 한 최 의 조산교육이었다. 북의원에서 조산교육은 1921년 4월까지 14회의 

강습을 실시하 고, 졸업생은 총 258명이었다.7) 강습생의 자격은 다음과 같았다.

6) Julie M. Rousseau, “Enduring Labors: The New Midwife’ and the Modern Culture of Childbearing in 

Early Twentieth Century Japan”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1998). p.191.

7) 臺灣總督府, 臺灣事情 (東京: 臺灣總督府, 1922), 제23장 생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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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는 16세 이상, 40세 이하의 만여성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가 건강해야 한다.

2. 만총독공학교(臺灣總督公學校) 3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여야 한다. 단, 의원 원장이 

당한 자라고 인정할 경우 이러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사에 시달림이 없이, 규정연한 내에 수업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강습생은 부분 미혼의 은 여성들이었다. 지원자가 차 많아지

자 입학시험이 등장했는데, 시험과목은 수학, 일어, 작문 등이었다. 나 에는 입학자격도 공

학교 6년 이상의 학력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속성과 강습생들은 기에 과와 본과로 나

어, 과 6개월, 본과 1년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본과 역시 후기로 나 어, 기에는 임

신, 분만, 산욕의 생리인식과 모형연습 등을 실시하고, 후기에는 기과정  생아질병론

(初生兒疾病論), 육아법, 실기실습 등을 실시하 다. 1년의 본과 과정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졸업증서를 받고 산 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강습생은 원 기숙사생활을 하게 되

며, 식비와 생활비가 지 되고, 기타 특별장학 이 지 되었다. 이러한 각종 장학 은 

1922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속성과는 1938년까지 유지되었다.8)

속성과의 정원은 1922년 규정에는 20명이었고, 1928년에는 30명으로 증원되었다. 첫 12

명의 졸업생이 배출된 1908년부터 마지막 졸업생 36명이 배출된 1938년까지 30년 동안 총 

707명이었는데, 매년 평균 23명이 배출된 셈이다. 아울러 본과에도 만인들이 진입하게 되

는데, 1911년 첫 본과 졸업생이 배출된 이래, 1916년부터는 본과졸업생을 계속 배출하 다. 

1922년 만총독부는 일본인과 만인의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하여 조산교육제도가 

통일되었다. ｢총독부의원 조산부강습소규정(總督府醫院助産婦講習所規程)｣(1922. 2. 28)과 ｢총

독부의원 간호부조산부강습소규정(總督府醫院看護婦助産婦講習所規定)｣의 반포를 통해 강습

소에 조산부과(助産婦科)를 설치하고 그 아래 본과와 속성과를 두었다. 이로써 본과에 만

인의 입학이 정식으로 가능해졌다. 1925년도에 만인 본과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여, 

1939년부터는 만인 본과 졸업생의 수가 일본인을 압도하기 시작하 다. 1911년 첫 본과

생 배출 이후 1945년까지 총 223명의 본과 졸업생을 배출하 다.9) 본과의 입학자격은 고등

소학 이상의 졸업자 고, 수업기간은 2년이었다. 속성과는 공학교 6년 졸업 이상으로 강습

기간은 1년이었다. 북의원에 이어 남의원(台南醫院)과 의원(台中醫院)에 조산부강습

소와 조산부 본과가 설치되었다. 남의원은 22기 동안 292명을 배출했는데, 만인은 215

명이었고, 일본인은 77명이었다. 의원은 1932년까지 9명의 산 를 배출했는데, 만인 

6명, 일본인 3명이었다.10)

8) 游鑑明, ｢日據時期臺灣的産婆｣, 近代中國婦女史硏究  第1期, (1993. 6), 55쪽.

9) 游鑑明, ｢日據時期臺灣的産婆｣, 58쪽.

10) 游鑑明, ｢日據時期臺灣的産婆｣,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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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10월에는 ｢ 만산 규칙｣(府令 제70호)이 반포되었는데, 산 자격의 인가를 받기 

해서는 2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산 자격을 얻기 한 다음 3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1. 만총독부의원 간호부  조산부 강습소 조산과 졸업자(속성과는 포함되지 않음)

2. 만총독부 산 시험 합격자

3. 1899년 칙령 제345호 제1조의 각호에 부합하는 자11)

아울러 ｢ 만산 시험규칙｣(1923)을 제정하여, 매년 한 차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실

시하도록 하 다. 이밖에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의료 취약지역에는 한지산 (限地産婆)가 

활동했다. 일본정부는 산 가 부족한 의료 취약지구의 무면허 산 에게 ‘한지산 강습회’에 

참가하게 한 후, 개업산 가 없는 의료 취약지구에서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합법

으로 조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써 1923년 이후에는 무면허 셴셩마(先生媽)에 

한 단속을 강화해 나갔다.

공립 산 양성기 은 북의원, 남의원, 의원 등에서 양성되었는데, 산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1925년 이후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사립 산 강습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 다. 북 최 의 사립 산 학교는 1927년 산부인과 의사인 장원반(張文伴)이 설립

한 것이었으며, 1929년부터 1930년까지 고경원(高敬遠), 채아신(蔡阿信), 사수치(謝銹治), 양

호(楊金虎) 등이 북(台北), (台中), 남(台南), 고웅(高雄) 등지에서 사립산 학교를 

개설하 다. 1931년 총독부는 사립산 학교  산 강습소 지정규칙(私立産婆學校及産婆

講習所指定規則) 을 반포하여 사립산 학교의 교육수 을 확정하고자 하 다.

<표 3> 만 산  통계(1897-1938)12)                         단 : 명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연도 산 수

1897  9 1904  44 1911 143 1918 370 1925 1,033 1932 1,524

1898 12 1905  68 1912 261 1919 385 1926 1,094 1933 1,524

1899 26 1906  69 1913 235 1920 407 1927 1,071 1934 1,631

1900 35 1907 103 1914 264 1921 423 1928 1,166 1935 1,661

1901 32 1908  66 1915 297 1922 421 1929 1,215 1936 1,665

1902 37 1909  51 1916 308 1923 408 1930 1,291 1937 1,747

1903 40 1910 126 1917 345 1924 932 1931 1,406 1938 1,796

11) 1899년 7월 19일 반포된 산 규칙(칙령 제345호) 제1조는 산 시험에 합격하고 연령 20세 이상의 

여자로 산 명부에 등록된 자만이 산 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臺灣の衛生 ; 游鑑明, ｢日據時期臺灣的産婆｣,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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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만에서는 조산사의 조산율은 25%에 이르 다. 이 수치는 일본인과 만인이 

달랐는데, 1925년 일본인 신생아는 6,478명이었는데, 조산사의 조산율은 85.8%에 이르 다. 

반면 만인 신생아는 177,422명으로 조산사의 조산율은 21.4% 다.13) 1925년 조산사 수는 

1,033명이고 만 인구는 총 3,924,574명으로, 조산사 1인당 인구는 3,799명이었다. 1930년 

조산사 수는 1,291명이고 만 인구는 총 4,400,076명으로 조산사 1인당 인구는 3,408명이었

다. 1935년 조산사 수는 1,661명이고 만 인구는 총 4,990,131명으로 조산사 1인당 인구는 

3,004명이었다. 1938년 조산사 수는 1,796명이고 만 인구는 총5,392,806명으로 조산사 1인

당 인구는 3,003명이었다.14)

일제의 식민통치가 종결된 이후 조산사의 조산율은 60%에 이르 고, 의사의 조산율은 

3%에 불과했다. 1951년 생통계에 따르면 개업조산사의 조산율은 46%, 공립조산사의 조

산율은 18%로 조산사의 조산율은 64% 으며, 의사의 조산율은 3% 다.15) 이들 연구에 의

하면, 만에서는 20세기 반에 조산사에 의한 조산이 완 히 제도화되었다는 결론에 다

다르게 된다. 그런데  다른 연구에 의하면, 1940년 만 조산사의 조산비율은 36%, 한지

산 에 의한 조산비율이 7.5%, 의사에 의한 조산비율은 2% 으며, 통 셴셩마에 의한 조

산은 최고 65%에 이르 다고 한다.16) 이 연구 역시도 근  조산비율이 45%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 셴셩마가 조산비율이 65%를 넘어선다는 것은 과도한 추측일 

것으로 단된다.

4. 한국의 조산교육과 조산제도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통감부는 1907년 3월 10일자로 ｢ 한의원 제｣

(칙령 제9호)를 반포하여, 치료  교육 뿐 아니라 생행정까지도 여할 수 있는 한의

원을 설립하 다. 제상 직원에 산 가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에서 산 를 양

성하고, 생부에서 산 업무를 담당하게 하 다.17) 실제로 한의원 의료인 에는 의원, 

약제원, 간호부 외에도 일본인 산 가 1907년 3명, 1908년 7명, 1909년 10명이 근무하고 있

었음을 알 수 있다.18) 국 으로는 1907년 일본인 산  수가 80명이었고, 불과 1-2년 사이

13) 台灣總督府警務局, 台灣警察及衛生統計書  (1927), 128쪽; 吳嘉苓, ｢醫療 業、性別 國家: 台灣

助產士 衰的社 學分析｣, 臺灣社 學硏究  第4期, (2000)에서 재인용.

14) 臺灣總督府 劃部, 臺灣人口動態統計 (臺北: 臺灣總督府 劃部, 1941), 250쪽.

15) 中華民國八十三年衛生統計 (台北: 行政院衛生署, 1995); 吳嘉苓, ｢醫療 業、性別 國家: 台灣助

產士 衰的社 學分析｣에서 재인용.

16) 陳麗新․洪有錫, 先生媽, 産婆, 婦産科醫師 (台北: 前衛, 2002), 122쪽.

17) 신규환, ｢ 한의원의 설립배경과 성격｣, 연세의사학 10-1,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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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본인 산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하 다.

1908년 1월 15일 설립된 내부 생국 의무과의 업무 에는 산 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1909년 6월 내부 생국 조사에 의하면, 국 으로 33명의 한국인 산 와 105명의 

일본인 산 가 존재했다. 이 때는 아직 산 와 간호부의 자격기 이 반포되지 않았던 시기

이기 때문에, 그 기 이 불분명한데, 한국인 산 는 경기도, 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등 5개

도에만 존재했으며 한성부에 1명의 산 도 없었다.19)

1909년 2월 4일 ｢ 한의원 제｣(칙령 제10호)를 반포하여, 의사, 약제사, 산   간호

부의 양성을 해 별도의 부속의학교를 두도록 하 다.20) 1910년 2월 1일 ｢ 한의원 부속의

학교 규칙｣(내부령 제5호)을 반포하 다. 이를 통해 산 과를 설치하 는데, 산 교육을 제

도  규정한 것으로는 우리나라 최 다. 산 과는 정원 10명으로 수업연한은 2년이었다. 

교과과정은 수신(修身)과 일어가 학기 공통이었고, 1학년은 수학, 해부학, 생리학 등 기

과학  의학, 2학년은 세부 공을 공부하 다. 입학자격은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품행이 

방정하고 신체검사  입학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었다. 입학시험 과목은 국문오륜  행실과 

간단한 국문 작문이었다. 수업료는 무료 으나 2년간의 교육이 끝나면 1년간 의무 으로 병

원에 근무해야 했다. 그밖에 사비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10명에 한하여 입학을 허락했다.

한의원은 한일병합이후 조선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다. 1911년 2월 20일, 조선총독부

는 ｢조선총독부의원부속 의학강습소 규칙｣(조선총독부령 제19호)을 공포하여, 조산부과를 

설치하 다. 조산부과의 수업연한은 2년이었고, 정원은 20명이었다.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5세 이하의 한국인 여성으로 신체 건강하고 품행이 방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조건이었

다. 보통학교 4학년을 수료했으면 조산부과에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었으며, 그

지 않으면 일어강독과 회화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1913년 10월 4일에는 ｢조선총독부 도자혜의원 조산부  간호부 양성규정｣이 반포되어 

각 지방 자혜의원에서도 조산부 양성이 시작되었다. 13개 도자혜의원에는 조산부과, 간호부

과 외에도 속성조산부과가 설치되었는데, 부족한 조산부를 보 하기 한 응책이었다. 각 

과 학생들의 정원은 12명이었으며, 입학조건은 만 17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체 건 하고 

품행 방정한 여성으로, 심상소학교 는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간호부과에 무시험 입학이 가능했고, 간호부과 졸업생은 조산부과에 무시험 입학이 가능했

다. 무시험입학이 아닌 경우 조산부과 시험과목은 일어, 산술, 해부  생리, 간호법 등이었

고, 속성조산부과는 20세 이상의 신원이 확실한 여성으로 일본인은 심상소학교 졸업이상, 

18) 이꽃메, 한국근 간호사 (한울아카데미, 2003), 32쪽.

19) 內部衛生局, 韓國衛生一班 (1909), 5-6쪽.

20) 官報 (19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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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일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간단한 한문을 이해하는 자로 정하 다. 흥미로운 

것은 속성조산부과는 원래 입학자격의 제한이 없었는데, 1914년 첫 학생을 모집하면서 헌

병과 순사의 가족 에서 지원자를 선발하 다는 이다. 수업기간은 조산부과가 1년, 속성

조산부과가 5개월 이상이었다. 교과과정은 학기 구분 없이 교과목만 정하 고, 이론을 매주 

12시간 이상 배우고 나머지는 자혜의원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 다.

수업내용은 1913년 춘천 자혜의원의 경우, 제1학기에는 수신(1), 해부  생리(2), 소독

법(2), 조산법(7) 등 실습을 제외하고 매주 12시간이었고, 제2학기에는 수신(1), 태생학(2), 

조산법(6), 육아법(3) 등 조산실습을 제외하고 매주 12시간이었다. 같은 시기 춘천 자혜의원  

속성조산부과는 수신(1), 해부  생리(2), 소독법(1), 조산법(6), 육아법(2) 등 실습을 제외하

고 매주 12시간이었다. 

1914년 7월 4일에는 ｢산 규칙｣이 반포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 의 산 면허에 

한 법률이었다. 이 법령의 반포로 조선총독부의원과 도 자혜의원 졸업자는 모두 무시험

으로 산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산 규칙｣에 따르면, 산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산 시험에 합격하거나 ② 조선총독부의원 는 도 자혜의원의 조산부과를 졸업한 자 

③ 도 자혜의원 속성조산부과를 졸업하고 도 자혜의원 원장이 교부하는 조산부 임증서를 

가진 자 ④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 는 산 양성소를 졸업한 자 ⑤ 1899년 일본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345호에 의해 산 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자 등이었다.

1916년 4월 1일 경성의학 문학교가 개교하면서 조선총독부의원 부속의학강습소는 폐지

되고, 의과학생들은 경성의학 문학교로 편입하 다. 그러나 조산교육은 경성의학 문학교

로 이 되지 않고 조선총독부의원 의육과에서 담당하 다. 조선총독부의원 부속 의학강습

소 조산부과는 1916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25명이 졸업하 다.

조산인력이 부족하여 산 인원을 양산할 목 으로 1920년 5월 8일 ｢조선총독부의원  

도 자혜의원 조산부․간호부 양성 규정｣을 개정하여, 조산부과 입학연령의 하한선을 만15

세로 조정하 다. 1921년 3월까지 조선총독부의원에서 45명의 산 를, 8개 도 자혜의원에서 

32명의 산 를 배출하 다.

그러나 조선의 산 면허는 일본보다 교육기간이 짧고 그 수 이 낮아 일본에서 인정받

지 못했다. 이 같은 을 개선하기 해 조선의 산 면허를 강화하고 자격기 을 통일시키

고자 하 다. 1931년 6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68호․제69호에 의거, ｢산 규칙｣을 ｢조선

산 규칙｣으로, ｢산 시험규칙｣을 ｢조선산 시험규칙｣으로 수정하고, 면허산 의 교육기간

을 무시험과 시험 모두 최소 1년으로 통일하고, 지정 조산학교의 기 을 제시하 다.21) 

1933년 6월 28일에는 ｢산 규칙｣(칙령 제168호)의 개정을 통해 조선, 만, 동의 산 시

21) ｢産婆規則中左ノ通改正ス｣, 朝鮮總督府官報 (193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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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합격한 산 는 일본제국과 식민지 체에서 통용되는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항목

을 추가하 다.22) 아울러 같은 해 7월 1일에는 ｢조선산 규칙｣과 ｢조선산 시험규칙｣을 개

정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룰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산 의 조건

을 다시 한 번 일본과 통일시켰다.23)

산 시험과 조산교육 등을 통해 1910년 20명이던 한국인 면허산 는 1942년 827명으로 

증가했고, 일본인 면허산 는 1910년 172명에서 1942년 1,263명으로 증가했다.24) 1934년 경

기도 산 강습회에 일본인이 12명, 한국인이 7명 수료하 는데, 산 시험에 합격한 자는 4

명이었고(22%), 1935년 경기도 산 강습회에 일본인이 2명, 한국인이 10명이 수료하 는데, 

산 시험에는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1934-35년 경기도 산 강습회 수료생의 산 시험 

합격률은 조하 다. 반면 1923년부터 1935년까지 일본인 170명, 한국인 71명이 경기도 산

강습회를 수료하 고, 그  102명이 산 시험에 합격하여, 합격률 42%에 이를 정도로 

경기도 산 강습회 수료생의 합격률은 상 으로 높은 것이었다.25) 이는 1934년 산 시험 

합격자는 일본인이 95명  37명(39%), 한국인이 44명  10명(23%)이었고, 1935년 산 시

험 합격자는 일본인이 72명  19명(26%), 한국인이 42명  4명(10%)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아도 상 으로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 산  수가 1917년부터 1942년까지 25년간 402명(매년 17명)이 증가하 는데, 

2년 동안 산 시험을 통해 70명이 증가하 다는 사실에 기 할 때, 부분의 면허산 가 

산 시험을 통해 양산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4> 일제시  도별 산  분포26)            단 : 일본인 / 한국인 (명)

연도 경기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총계

1917
186 16 40 36 49 46 74 35 43 29 12 33 26 625

17 - - - - - 1 2 1 2 - - - 23

1925
186 16 47 47 78 82 106 38 49 42 24 44 37 796

28 - 1 - 9 1 1 8 9 2 1 3 3 66

1930
276 22 53 71 111 85 164 39 55 45 26 70 60 1,077

59 2 7 6 12 3 9 8 32 11 4 13 7 173

1935
319 43 73 97 146 89 213 54 102 61 34 99 115 1,445

128 11 18 13 25 4 16 28 83 32 14 27 25 424

1942
295 33 67 95 97 78 113 54 86 64 33 118 130 1,263

310 11 24 34 38 28 32 56 103 43 29 77 42 827

22) ｢産婆規則中左ノ通改正ス｣, 朝鮮總督府官報 (1933. 6. 28).

23) ｢朝鮮産婆規則中左ノ通改正ス｣, 朝鮮總督府官報 (1933. 7. 1).

24)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11, 1943).

25) 京畿道, 京畿道道勢槪要 (1936), 860-862쪽.

26)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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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도별 산 분포를 보면, 면허산 가 수도권에 집 되는 양상을 보 다. 특히 1935년 

경기도에는 415명의 산 가 있었는데, 그  346명(83%)이 경성부에서 활동하 고, 인천부

와 개성부를 포함하면 91%에 달하는 378명이 도시지역에서 활동하 으며, 농 지역에서 활

동하는 인원은 나머지 37명에 불과했다.27) 1930년 강릉지역 조사에 의하면, 강릉읍내에 도

립 강릉의원과 기타 의원이 3군데 있었지만, 한국인 산 는 단 1명에 불과했다.28) 말하자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인의 도농 배치양상과 마찬가지로 산 의 도농격차가 

매우 심각하 다.

인구 비로 보면, 1925년 산 는 862명이고 총인구는 19,015,526명으로 산  1인당 인구

수는 22,060명이었다. 1930년 산 는 1,250명이고, 총인구는 20,256,563명으로 산  1인당 

16,205명이었다. 1935년 산 는 1,869명이고, 총인구는 21,891,180명으로 산  1인당 11,713

명이었다. 1942년 산 는 2,090명이고, 총인구는 26,361,401명으로, 산  1인당 12,613명이었

다.29) 이는 같은 시기 산  1인당 1,200명 내외의 일본이나 3-4,000명 내외의 만과 비교했

을 때, 과도하게 많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5. 국의 조산제도

국에서 무자격 산 에 한 체계 인 통제방안은 1913년 베이징에서 발표된 ｢경사경

찰청 임시단속 산 규칙(京師警察廳暫行取締産婆規則)｣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경사경찰청 

임시단속 산 규칙｣은 3명 이상의 산 의 보증이 있으면 개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단속이라

기보다는 산 리 차원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0) 이밖에도 1920년  각 지방정

부에서 ｢取締産婆規則｣ 등이 반포되었는데, 앙정부 차원의 산 단속은 남경국민정부

(1928-1937) 성립 이후에 시작되었다.

남경국민정부는 1928년 8월 3일 내정부를 통해서 ｢ 리 생 규칙(管理接生婆規則)｣을 

반포하 다. 이 규칙에 의하면, 산 [接生婆]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국인 여성으로 의

학교 혹은 조산학교를 졸업하지 않고서 조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산 는 해당 

지역 할 청에 등록하고 반드시 2개월간의 산 훈련을 받고 일정한 자격시험에 통과되

어야 정식 산 로 개업이 가능하 다. 산 는 간단한 소독  탯  단 외에 외과  수술

은 지되었으며, 출생보고  산부의 성명, 연령, 주소, 출산회수, 신생아 성별 등에 한 

27) 京畿道, 京畿道道勢槪要 (1936), 849-852쪽.

28) 朝鮮總督府, 生活狀態調査, 其3 江陵郡 (京城: 朝鮮總督府, 1931), 296-297쪽.

29) 關山直太郞, 日本人口史 (東京: 四海書房, 1942), 230-231쪽.

30) ｢京師警察廳暫行取締産婆規則｣(1913. 9), 北京 檔案館所藏 J181-18-222.



20세기 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   /  19

의무기록을 5년간 보 할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 리 생 규칙｣ 자체에서 “문맹인자는 

산 훈련시 구두강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로 산 의 문맹률은 

매우 높았으며, 의무기록 등의 작성을 기 하기는 어려웠다.31) 심지어 ｢ 리 생 규칙｣은 

산 들이 산부인과 의사[産婦科醫師]를 참칭하지 못하도록 ‘ 생 ○○○’라는 간 을 내걸

도록 규정하 으나 1930년  반까지도 산부인과 의사를 참칭하는 행은 지속되었다.32)

｢ 리 생 규칙｣은 1928년 12월 20일 생부에 의해 수정되었으나, 반포 주체가 내정

부에서 생부로 바 었을 뿐 내용상 수정된 것이 없었고, 이 규칙은 민국시기 동안 효력

을 지닌 것이었다.

근 국가로서는 무자격 산 를 통제하는 만큼 요한 조치는 근  조산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었다. 이를 해 남경국민정부는 1928년 8월 3일 ｢조산사조례｣를 반포하 다. 이에 

따르면, 조산사는 20세 이상의 국여자로 국내외 조산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하고 졸업증

서를 받았거나, 2년을 채우지 못했으나 조산사 업무를 만 3년 이상 수행해 온 자에 한하여 

조산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산사는 산모  신생아에 이상이 있을 

시 의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외과 ․산과  수술은 지되었다. 아울러 해당기 에 매

월 의무 으로 출생보고를 해야 했으며, 의무기록을 5년간 보 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33) 

1928년 12월 20일 ｢조산사조례｣ 제1차 수정안은 3개 조항이 변경되었는데, 조산사의 리

주체가 내정부에서 생부로 바 었을 뿐 내용상 수정된 것은 없었다. 1929년 5월 6일 ｢조

산사조례｣ 제2차 수정안에서는 제2조 조산사의 자격규정  1항이 더 추가되었다. 기존 조

산사의 자격은 국내외 조산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하 다는 증서를 가진 자와 2년을 채우

지는 못했지만 조례 공포  3년 이상 조산업을 시행한 자를 상으로 한 것이었다. 조산수

요에 비해 조산사의 공 이 원활하지 않자 남경국민정부 생부는 수학연한과 경험연한 등 

자격기 을 낮추는 신 별도의 기 을 강화하여 조산사를 양산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제시한 것이 조산사시험[助産士 試]이었다. 실제 생부 수정안 사립산과학교(私立産科學

校), 산과 습소(産科傳習所) 등에서 1년 이상 수학하고, 조례 공포  2년 이상 조산업을 시

행한 자를 상으로 시험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에 통과할 때, 조산사증서를 발 해 다는 

내용이었다.34) 최종 으로 조산사조례 제2조 제4항은 “조산사시험을 거쳐 자격증서를 가진 

자”라는 내용이 수정 공포되었다.

31) ｢北平 政府衛生處管理接生婆規則｣, 北平 政府衛生處 編印, 北平 政府衛生處業務報告 (北平: 

北平 政府衛生處, 1934. 9), 257-258쪽.

32) ｢ 府通領取締接生産婆｣, 北平晨報 (1934. 2. 11).

33) ｢衛生部 佈助産士條例｣, 北平 政府衛生處 編印, 北平 政府衛生處業務報告 (北平: 北平 政府

衛生處, 1934. 9), 267-268쪽.

34) ｢助産士條例, 附 3 衛生部原呈｣, 陳明光 主編, 中國衛生法規史料選編  下篇, (上海醫科大學出版

社, 1996), 6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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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와 조산사에 한 제도 규정상 차이는 산 의 경우 무학력과 문맹, 연로한 여성이 

많았던 까닭에 신체건강이라는 조건이 매우 요한 규정이었다. 이에 비해 조산사는 산

에 비해 나이가 10살 가량 낮아졌고, 수학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한 구식산 의 

통제는 사실상 지방정부의 소 이었는데, 지방정부가 구식산 의 면허취소  발  등의 

업무를 장했다. 조산사 역시 실질 인 리는 지방정부 소 이었으나 명의상 조산사의 

자격검정은 앙정부의 소 이었다. 조산기술과 련하여 소독과 탯 개는 주요한 조산

업무 의 하나 으나 장(灌腸)은 조산사만이 할 수 있었다.

1928년 제일 생구사무소 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구식산 에 의한 조산비율은 6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평시정부는 생개 을 통한 조산사와 신식산 의 양성 결과, 1936년 

북평시에서 조산비율은 의사 5.4%(1,329명), 조산사 15.7%(3,941명), 신식산  28.8%(7,224

명), 구식산  1.6%(398명), 기타 47%(11,790명), 미상 1.5%(388명) 등으로 나타났다. 어도 

북평시에서 구식산 의 조산비율은 히 어들었다.35)

1934년 9월 조사에 의하면, 북평시의 체 산 는 270명이었는데, 산 는 모두 생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등록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업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

다. 실제로 등록한 산 는 163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훈련산 로 분류할 수 있다. 1935

년과 1936년 북평시에 등록된 산 는 각각 128명과 103명이었다. 1935년 북평시는 조산사

시험을 통해서 단 9명의 조산사를 배출했을 뿐이다.36)

1940년 8월 8일 공포된 ｢조산사잠행조례(助産士暫行條例)｣에서는 조산사의 자격을 국내

외 조산학교 등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증서를 가진 자와 조산사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하

다. 즉 조산교육 2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조례 공포  3년 이상 조산업을 시행한 자를 

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제외되었다. 1943년 9월 30일 공포된 ｢조산사법(助産士法)｣에서는 

조산사의 자격을 국내외 조산학교 등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증서를 가진자, 조산교육 2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조례 공포  3년 이상 조산업을 시행한 자, 외국정부가 발 한 조산증

서를 가진 자 등으로 제한하 다. 즉 조산사시험이 폐지되고, 조산교육 2년을 채우지는 못

했지만 조례 공포  3년 이상 조산업을 시행한 자를 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부활했으며, 

외국정부의 조산증서가 새로운 조산사자격의 충분조건이 되었다.

앙정부에서 공포한 이들 ｢ 리 생 규칙｣과 ｢조산사조례｣ 등은 지방정부에서 ｢북평

시정부 생처 리 생 규칙(北平 衛生處 管理接生婆規則)｣, ｢ 생부반포 조산사조례(

생부반포 조산사조례)｣ 등으로 명칭이 바 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었다.

35) 신규환, 국가, 도시, 생: 1930년  베이핑시정부의 생행정과 국가의료 (아카넷, 2008), 제2장

을 참고.

36) 北平 政府衛生局 編印, 北平 政府衛生局二十四年度業務報告 (北平: 北平 政府衛生局, 1936), 

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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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1874년 8월 반포된 ｢의제｣의 산 련 조항은 근  산 를 양성하기보다는 기존에 

활동 인 산  에서 무자격 산 를 규제하기 한 성격이 강했다. 산 양성을 한 통

일된 법규는 1899년 7월에 반포된 ｢산 규칙｣을 통해서 다. ｢산 규칙｣은 원칙 으로 20

세 이상의 여자로 산 시험에 통과된 자에게 산 면허를 부여했다. 1910년부터는 내부 신

이 지정한 학교나 강습소를 졸업한 자는 무시험으로 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하 다. 

1933년부터는 조선, 만, 동주에서 산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일본 내에서도 무시험면허가 

인정되었다. 일본에서 근  산 양산은 주로 시험을 통한 것이었다. 1925년까지 무시험으

로 산 가 된 자는 2,139명에 불과했고, 산 시험을 통해 산 면허를 취득한 자는 무시험 

취득자의 16배에 해당하는 34,064명이었다.

만에서는 1899년 ｢산 규칙｣이 이미 용되었으나 이 규칙에 의해 산 가 양성되지

는 못했다. 만여성을 상으로 한 조산교육은 1907년 7월 ｢조산부강습생규정｣을 통해서 

실 되었다. 강습생은 16세 이상, 40세 이하의 만여성으로 만총독공학교 3년 이상의 학

력을 필요로 했다. 만에서 산 면허에 한 제도  규정은 1923년 10월 ｢ 만산 규칙｣

의 반포를 통한 것이었다. 산 자격의 인가를 받기 해서는 2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산

자격을 얻기 해서는 산 시험에 통과하거나 만총독부의원 간호부  조산부 강습소 조

산과 졸업자여야 했다. 속성과 졸업자는 산 시험에 통과해야 산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식민지시기 만에서 신식 조산사의 양성은 양  차원에서는 비교  성공 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제시기 동안 만에서 근  조산비율은 50% 내외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일본인과 만인의 근  조산비율의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 만인의 조산사 조산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한국에서는 1907년 3월 설립된 한의원에서 산 를 양성하도록 하 으나 산 교육을 

제도 으로 규정한 것은 1910년 2월 1일 ｢ 한의원 부속의학교 규칙｣(내부령 제5호)을 통

해서 다. 한국 최 의 산 면허에 한 법률은 1914년 7월 4일 반포된 ｢산 규칙｣이었다. 

이 법령의 반포로 조선총독부의원과 도 자혜의원 졸업자는 모두 무시험으로 산 면허를 받

을 수 있었다. 조산인력을 양산하기 해 1920년 5월에는 조산부과 입학연령의 하한선을 

만 15세로 조정하기도 했다. 산 시험과 조산교육 등을 통해 1910년 20명이던 한국인 면허

산 는 1942년 827명으로 증가했고, 일본인 면허산 는 1910년 172명에서 1942년 1,263명으

로 증가했다. 그러나 면허산 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도시에 집 되었으며, 산 면허는 

주로 산 시험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남경국민정부는 1928년 8월 3일 ｢조산사조례｣를 반포하 다. 이에 따르면, 조산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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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의 국여자로 국내외 조산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하고 졸업증서를 받았거나, 2년

을 채우지 못했으나 조산사 업무를 만 3년 이상 수행해 온 자에 한하여 조산사자격증을 신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1929년 5월 6일 ｢조산사조례｣ 제2차 수정안에서는 자격기 을 

낮추고 조산사시험을 통해 조산사를 양산하고자 하 다. 그러나 북평시의 사례로 보건 , 

시험을 통해서 조산사가 양산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시 심부에서 신식 조산사가 다수 

활동했지만, 시 체로 보면, 1936년 조산사의 출산비 은 15.7%에 불과했다. 북평시의 조

산교육의 은 조산사를 양성하는 것 이외에 구식산 를 등록․ 리하면서 훈련산 로 

개조하는데 있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특징은 1899년 제정된 일본의 ｢산 규칙｣

을 기본 틀로 하여 만, 한국 등 식민지에 향을 미쳤다는 이다. 일본, 만, 한국 등은 

부족한 조산인력을 양산하기 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무시험 자격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산 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의지하 다. 반면 뒤늦게 조산사의 제도화를 시도하 던 국

은 조산인력을 양산하기 해 면허시험 못지않게 구식산 를 재교육하거나 속성반을 활성

화하는 방안에 지 않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산  1인당 인구수로 볼 때, 일본인 1930-40년 에 이미 산  1인당 인구 수는 1,200명 

내외 는데, 한국의 경우는 산  1인당 인구 수는 12,000～16,000명 내외로 일본과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같은 시기 만에서는 산  1인당 인구 수는 3,000～3,400명 내외

다. 말하자면, 20세기 반기 동안 일본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근  산 가 꾸 히 양

성되고 있었지만, 각국 사이에 그 편차는 매우 컸다. 특히 일제 식민지하에서 한국과 만

의 조산사 양성은 지 않은 차이를 보 다.

핵심어: 산 , 조산사, 산 규칙, 산 면허, 산 시험, 조산교육



20세기 후 동아시아 조산제도의 성립과 발   /  23

[부록]

Ⅰ. 일본의 조산사제도

산 규칙(1899년 7월 19일, 칙령 제345호)

제1조 산 시험에 합격하고 연령 20세 이상의 여자로 산 명부에 등록된 자가 아니면 산

업을 할 수 없다.

제2조 산 시험은 지방장 이 거행한다.

제3조 1년 이상 산 의 학술을 수학한 자가 아니면 산 시험을 볼 수 없다.

제4조 산 명부는 지방장 이 리한다.

산 명부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산 시험 합격증서를 첨부하여 지방장 에게 신청

해야 한다.

산부명부의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20일 이내에 산 명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산 명부의 등록사항은 내부 신이 정한다.

제5조 산 가 그 주소를 이 할 때 할 지방청이 다르면, 직  할 지방청에 산 명부 

취소 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지방청에 산 명부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항의 등

록을 바꾼 자는 산 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제6조 산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20일 이내에 지방장 에게 산 명부 취소등록을 신청해

야 한다. 

산  실종 는 사망할 때는 호 법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20일 이내에 지방장 에게 

산 명부 취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산 는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에게 이상이 있다고 단할 때는 의사

의 진료를 청해야 하며, 스스로 처치를 해서는 안된다. 단, 임시구 의 처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8조 산 는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에 하여 외과수술을 하고, 산과기계를 

사용하고, 약품을 투여하고 는 그것을 지시할 수 없다. 단, 소독을 행하고 탯 을 

개하고, 장을 실시하는 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 산 는 산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의 

취 을 담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산 에게 낙태죄, 기타 업무에 한 죄, 는 고 이상의 형에 처해야 하는 죄를 

범했을 때는 지방장 에게 산  업을 지하게 하거나 는 1년 이내를 정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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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산 명부 등록 에 범한 죄에 더하는 것 한 같다.

제11조 시험에 한 규정을 반한 자가 있을 때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만약 이

미 등록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장 은 산  업을 지하거나 는 정지한 후 본인의 행태에 따라 지 는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산 시험을 보려는 자 는 산 명부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험 는 등록 이  

낙태죄, 기타 업무에 한 죄, 고이상의 형에 처하는 죄를 범한 자 는 시험에 

한 규정에 배되는 자가 될 때는 시험 는 등록을 허가할 수 없다.

제14조 산 가 3년간 업을 하지 않았을 때 는 풍 (瘋癲), 백치, 불구, 발질로 인해 그 

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단될 때 지방장 은 산 명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산 명부의 등록, 등록 취소, 주요한 등록사항의 정정  산 업의 지 는 정지 

 그 해제는 지방장 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16조 아래에 게시된 자는 50엔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산 명부에 등록하지 않고 산 업무를 행한 자

2. 산 명부의 등록을 취소한 후 산 업무를 행한 자

3. 산 업이 지 는 정지된 후 산 업무를 행한 자

4. 제3조에 하여 허 의 증명 는 진술을 행한 자

제17조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6조에 배되는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18조 본령 시행 이  내무성 는 지방청에서 산 면허 는 감찰을 받은 그 업자는 

본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장 에게 신청하고 산부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19조 지방장 은 산 가 부족한 지역에 한하여 당분간 지원자의 이력에 따라 업무지역 

 5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산 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 본령은 18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 시험규칙(1899년 9월 6일, 內務省令 제47호)

제1조 산 시험 지원일시, 거행일시, 장소 등은 지방장 이 이를 고시한다.

제2조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

이론[學說]

1. 정규 임신분만  그 취 법

2. 정규 산욕경과  산욕부, 신생아의 간호법

3. 이상 임신분만  그 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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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부, 산부, 산욕부  신생아의 질병소독 방법  산  주의사항

실기[實地]

1. 실기시험 혹은 모형시험

제3조 이론시험을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기시험을 볼 수 없다.

제4조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낙제한 자 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은 자는 다음 

시험에서 실기시험만을 볼 수 있다.

제5조 산 시험을 보려는 자는 산 학교, 산 양성소 등 졸업증서 는 수업증서 는 산

 는 의사 2명이 증명하는 수업이력서를 첨부하여 지방장 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제4조에 의거 실기시험만을 보려는 자는 이론시험 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

해야 한다.

지방장 이 항의 신청을 허락할 때는 지령을 필요로 한다. 그 지원서를 수하여 

허가하지 않을 때는 이를 각하한다.

제6조 산 시험을 신청한 자는 수입인지로 시험수수료 일엔을 납부해야 한다. 단, 이미 납

부한 수수료를 환불할 수 없다. 제4조에 의거 실기시험만을 신청한 자도 본조의 수

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지방장 은 이론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이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제8조 지방장 은 수험자 주의사항  기타시험장의 정리에 한 조규를 정하여 시험장에 

게시해야 한다.

해당 리는 수험자 주의사항  기타 항의 조규에 배되는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Ⅱ. 한국의 조산사제도

산 규칙(1914. 7. 4, 조선총독부령 제108호)

제1조 산 가 되고자 하는 자는 20세 이상의 여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가지고 경무총장의 

면허를 받을 것을 요한다.

1. 산 시험에 합격한 자

2. 조선총독부의원 는 도 자혜의원의 조산부과(助産婦科)를 졸업한 자

3. 도 자혜의원 속성조산부과를 졸업한 자로서 도 자혜의원장이 교부한 조산부 임

증서(助産婦適任證書)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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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 는 산 양성소를 졸업한 자

5. 명치 32년(1899년) 칙령 제345호에 의하여 산 명부에 등록될 자격이 있는 자

제2조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 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신체정신에 이상이 있어 산 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산  업무에 한 죄 는 고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죄를 범한 자

제3조 산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본 ,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은 서면, 이력서  산

시험합격증서, 졸업증서 는 산 명부의 등본을 첨부해 경무총장에 신청해야 한다.

제4조 산  성명을 변경하거나 는 면허증을 훼손망실했을 때는 그 사유를 어 15일 이

내에 경무총장에게 그 면허증교체 는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망실한 면허증을 

발견했을 때는 바로 경무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산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인지로써 수수료 1원, 그 면허증교체 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50 을 납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환불하지 않는다.

제6조 산 가 개업할 때는 5일 이내에 경무부장(경성에서는 경무총장, 이하 같음)에게 신청

해야 한다. 산 가 주소 는 업소를 이 할 때에는 5일 이내에 경찰서(경찰분서 

 경찰서의 사무를 취 하는 헌병분 , 헌병분유소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 신청해

야 한다. 단, 이 (移轉)에 따라 할 경찰서가 다를 때는 신구 양쪽의 경찰서에 신

청해야 한다.

제7조 산 는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의 진단을 청해야 하며 스스로 그 처치를 할 수 없다. 단, 임시구 치료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제8조 산 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사람에게 사산증서, 사태검안서(死胎檢案書)의 교

부를 거 할 수 없다. 산 는 산 면허를 받지 않은 자에게 임부, 산부, 산욕부 는 

태아, 신생아의 취 을 담하게 할 수 없다.

제9조 산 는 스스로 검안한 사산증서 는 사태검안서를 교부할 수 없다.

제10조 산 가 폐업할 때에는 15일 이내로 경무총장에게 신청하여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

며, 사망했을 때에는 호주 는 가족이 그 수속을 해야 한다.

제11조 산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경무총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는 산

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2조 제1항의 원인이 끝났을 

때 는 개 (改悛)의 모습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산 면허가 취소되거나 는 업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산 면

허증을 경무총장에 제출해야 한다. 산 업정지의 처분을 받고 제출한 면허증에는 

그 이면에 정지의 요지를 기재하고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이를 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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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본령에 따라 경무총장 는 경무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경찰서를 경유해야 

한다.

제14조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백원이하의 벌  는 과태료에 처한다.

1. 면허를 받지 않고 는 정지의 처분에 반하여 산 의 업무를 한 자

2.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반한 자

제15조 제4조, 제6조, 제10조 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본령은 반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무부장은 당분간 본령에 따라 산 라고 할 자격이 있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력

과 기량을 심사하여 기간을 정해 그 할내 일정지역에 한정해 특별히 산 업을 허가할 

수 있다

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업무지역을 기재한 서면에 

이력서  그 학력 는 기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무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본령 제5조 내지 제11조 는 제13조 내지 제15

조의 규정을 용한다. 단, 제10조  제11조에서 경무총장은 경무부장으로 한다.

개정 산 규칙(1919. 8. 20, 조선총독부령 제133호) 

1914년 7월 4일 공포한 ｢산 규칙｣  ‘경무총장’을 ‘조선총독’으로 개정함.

산 시험규칙(1914. 7. 4, 조선총독부령 제109호)

제1조 산 시험은 도장 이 이를 시행한다. 시험의 일시  장소는 고시해야 한다.

제2조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

이론[學說]

1. 정규임신, 분만  그 취 법

2. 정규산욕의 경과  산욕부, 신생아의 간호법

3. 이상임신, 분만  그 취 법

4. 임부, 산부, 산욕부, 신생아의 질병, 소독의 방법  산 주의사항

실기[實地]

실기시험 는 모형시험

제3조 5개월 이상 산 의 학술을 수업한 자가 아니면 산 시험을 볼 수 없다.

제4조 이론시험에 합격하지 않고 실기시험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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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론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낙제한 자 는 실기시험을 보지 않은 자는 그 후

의 시험에서 실기시험만을 볼 수 있다.

제6조 산 시험을 보려는 자는 졸업증서 혹은 수업증서 는 산  혹은 의사 2인이 증명하

는 수업이력서를 첨부하여 도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실기

시험만을 보려는 자는 이론시험 합격의 증명서만을 첨부해야 한다.

제7조 산 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인지로써 수수료 1원을 납부해야 하며, 제5조

의 규정에 의해 실기시험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역시 같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8조 이론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이론시험만 합격한 

자에게는 증명서를 수여한다.

Ⅲ. 국의 조산사제도

리 생 규칙(1928년 8월 3일 내정부 공포)

제1조 화민국 여성으로 의학교 혹은 조산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고, 조산[接生]을 업무로 

하는 자를 통칭하여 생 (接生婆)라고 한다.

제2조 생 는 업지 해당 할 서에 생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면허를 가지기 

에는 업해서는 안된다. 본 규칙 시행 에 개업한 자는 6개월 내에 면허를 다시 

신청한다.

제3조 생 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귀, , 사지와 몸  정신상태가 모두 건 하며 

염병이 없어야 비로소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면허 신청시 성명, 나이,   조산연한, 업지  등을 기재해야 하며, 반신 4  

크기 사진 1장과 함께 심사발 을 요청한다. 단, 사진 이 없는 지방에서는 사진제출

을 면제할 수 있다. 획득한 면허를 유실 혹은 훼손 등의 사정이 생겼을 때는 재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방 서는 임시조산강습소(臨時助産講習所)를 설치해야 한다. 심사비  등록한 생

를 분반입소시켜 연습하고, 아래 열거된 조산상의 필요지식을 가르친다.

1. 청결소독법

2. 생법

3. 제 찰법

4. 가사 생아 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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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욕부 간호법

항 습소는 의원, 의학교, 조산학교 등에 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경비는 지

방세 항목에서 교부한다.

제6조 생  연습일은 2개월로 정하고, 수업시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두 강습을 시

해야 한다.

제7조 연습시간을 채우고 성 이 우수한 자는 해당 할 지방 서가 증명서를 심사․발

한다. 성 이  없는 자는 그 업면허를 취소한다.

제8조 생 의 개업, 휴업, 복업, 이 , 사망 등은 10일 내에 본인 혹은 그 계인이 해당 

할 지방 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생 는 문앞에 을 걸어 ‘ 생  모씨’라는 자를 내걸어야 하며, 의생 혹은 

다른 이름을 내걸어서는 안된다.

제10조 생 는 임부, 산부, 산욕부 혹은 태아, 신생아 등에 해서 외과, 산과 수술을 시

행할 수 없다. 단, 소독  탯 개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1조 생 는 반드시 조산기록부[接生簿]를 비하여 산부의 성명, 나이, 주소, 출산횟

수, 신생아성별 등을 기재하고, 아울러 5년간 보존하여 조사 등에 비해야 한다.

제12조 조산사는 매월 10일 에, 내정부가 정한 양식에 의거, 월 조산인수 표를 작성하

여 해당 할 지방 서에 보고해야 하며, 민정청 혹은 특별시정부를 경유하여 내정

부에 모아서 기록으로 남긴다.

제13조 생 가 본 규칙을 반하거나 업무상 부당행   과실이 있을 경우 형법상

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할 지방 서는 증서를 취소하거

나 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 생 가 본 규칙 제7조, 제13조에 의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일 내에 면허

를 해당 할 지방 서에 반납하여 취소해야 한다. 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면

허를 해당 할 서에 보내는데, 정지사유  기한을 면허 후면에 상세히 기록하

고, 본인에게 수증을 건네주고, 기한이 만료되면 복업을 비 한다.

제15조 면허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산업을 하고, 면허취소 혹은 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조산업무를 실행하는 자는 해당 할 지방 서가 20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조산

면허를 타인이 업하도록 여하는 자는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 이외에, 20원 이

하의 벌 에 처한다. 면허를 여하여 업한 자도 마찬가지다. 

제16조 각 지방 서는 생  면허를 심사․발 하고, 기한은 화민국 20년(19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본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미진한 사항에 해서는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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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조례(1928년 7월 9일 내정부 공포)

제1조 조산사라는 업무는 반드시 내정부(內政部)의 비 을 거쳐 조산사증서를 부여한다. 심

사비 을 거쳐 증서를 받지 않은 자는 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 조례의 시행 에 개업한 자는 6개월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 을 요청

하여 조산사증서를 발 받아야 한다.

제2조 나이 20세 이상의 화민국 여자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조산사증서를 발 할 

수 있다.

1. 본부가 인가한 본국 조산학교, 산과학교 혹은 산과강습소 2년 이상 수료자로 증

서를 가진 자

2. 외국 조산학교 2년 이상 수료자로 증서를 가진 자

3. 수학기간이 2년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본 조례의 시행  이미 조산업을 만 3년 

이상 수행한 자

제3조 아래의 사정이 있는 자는 조산사증서를 발 할 수 없다.

1. 낙태죄를 범한 자

2. 5년 이내에 징역형을 받아 수형한 자

3. 치산자

4. 심신상실자

증서를 받기 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2․3․4 각항의 원인이 소실되었을 때, 증서를 재발 할 수 있다.

제4조 조산증서를 신청한 자는 증서비 4원, 인지세 1원, 반신 2  크기 사진 2장, 이력서 2

통과 졸업증서  기타 자격증명 문건 등을 비해야 하며, 해당 할 지방 서가 

민정청 혹은 특별시정부를 경유하여 내정부에 하여 보고하고 심사처리한다.

제5조 유실, 훼손 등의 사유로 증서를 신청하는 것은 앞 조항의 순서에 따라 재발 을 신

청할 수 있다. 단, 증서비는 2원으로 감한다.

제6조 조산사가 모처에서 개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내정부가 발 한 증서와 반신 4  크

기 사진 2장을 비하여 해당 할 지방 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심사비 을 

거치지 않아 등록하기 에는 업을 시작할 수 없다.

휴업, 복업, 이 , 사망 등의 사정이 생기면 10일 이내에 본인 혹은 그 계인이 해

당 할 지방 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 조산사가 임부, 산부, 산욕부 혹은 태아, 신생아에게 이상이 있다고 단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의사를 불러서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알려야 하며,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단, 임시 구 처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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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산사는 임부, 산부, 산욕부 혹은 태아, 신생아에게 외과  산과수술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단, 소독, 장  탯  개류의 시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9조 조산사는 조산기록부[接生簿]를 비하여, 산부의 성명, 나이, 주소, 출산횟수, 신생아  

성별 등을 기재하고, 아울러 5년간 보존하여 조사 등에 비해야 한다.

제10조 조산사는 매월 10일 에 월 조산인수 표를 작성하여 해당 할 지방 서에 보고

해야 하며, 민정청 혹은 특별시정부를 경유하여 내정부에 모아서 기록으로 남긴다. 

항의 보고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조산사는 업무상 부당행 나 과실이 발생하면, 형법상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

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할 지방 서는 증서를 취소하거나 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조산사가 본 조례 제3조 제2항  제11조에 의거 증서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3일 

내에 증서를 해당 할 지방 서에 반납하여 취소해야 한다. 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증서를 해당 할 서에 보내는데, 정지 사유  기한을 증서 후면에 상세히 

기록하고, 본인에게 수증을 건네주고, 기한이 만료되면 복업을 비 한다.

제13조 내정부가 발 한 증서를 가지지 아니하고 조산업을 하고, 증서취소 혹은 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조산업무를 실행하는 자는 해당 할 지방 서가 100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제14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미진한 사항에 해서는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제2차 수정조산사조례(1929년 5월 6일 국민정부 심사비 )

제2조 나이 20세 이상의 화민국 여자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는 조산사증서를 발 할 

수 있다.

1. 본부가 인정한 본국 조산학교, 산과학교 혹은 산과강습소 2년 이상 수료자로 증

서를 가진 자

2. 외국 조산학교 2년 이상 수료자로 증서를 가진 자

3. 수학기간이 2년을 채우지는 못했으나 본 조례의 시행  이미 조산업을 만 3년 

이상 수행한 자 

4. 조산사시험를 거쳐 자격증서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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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king and Development of Midwife System 

Before and After 20th Century East Asia

SIHN Kyu-hwan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Yonsei University

On August 1874, Meiji government promulgated “Laws for Medical System” which regulated 

to control unlicensed midwives rather than raise modern midwives. On July 1899, “Midwife 

Regulation” regulated to train modern midwives. That conferred midwife’s license to more than 

twenty-year old ladies who had passed the midwifery exam. After 1910, those who had 

graduated from the midwifery school and attended the institute course designated by Interior 

Ministry could acquire midwife’s license. The midwifery exam made the modern midwife expand 

in Japan. After mid-1910s, the number of modern midwives began to overwhelm that of 

traditional midwives thanks to the midwifery exam. After 1933, Japanese midwife exam was 

available in Japanese Empire including Korea, Taiwan, and Guandong Territory.

Taiwanese midwives started to be trained modern midwifery after “Midwifery Student 

Regulation” made on July 1907. On October 1923, “Taiwan Midwife Regulation” systemically 

regulated about the midwife’s license. To get the midwife’s license, one should pass midwifery 

exam or graduate the department of midwife in midwifery course of Taiwan General-Residency 

Hospital. Taiwanese modern midwife ratio achieved 50%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seemed to be successful in terms of new midwife’s number.

On March 1907, the official system of Daehan Hospital established by General-Residency 

regulated the raising of midwife.  On Feb. 1910, “Daehan Hospital Medical School Regulation” 

systemically regulated about the midwifery education. On July 1914, “Midwife Regulation” 

regulated graduates from the midwifery course of General-Residency Hospital and Province 

Charity Hospital could get the midwife’s license. By the midwifery exam and midwifery 

education, while the number of Korean licensed midwife increased from 20 in 1910 to 82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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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that of Japanese increased from 172 to 1,263 in the same period. However, most licensed 

midwives stayed at Seoul and downtown area, most of them got midwife’s license by midwifery 

exam.

On August 1928, Nanjing national government regulated “Midwife Ordinance”. This 

ordinance defined the midwife’s qualification as graduates from two-year-midwife school or 

school dropouts with helping delivery career more than three years. On May 1929, revised 

“Midwife Ordinance” lowered the midwife’s qualification and tried to produce the licensed 

midwife by midwifery exam. However, we can find the most licensed midwife in 1930s Beiping 

not by midwifery exam but by training traditional midwife.

Like this, Japanese “Midwife Regulation” had effect on Japanese Empire and her colony. To 

get more modern midwives, they used the midwifery exam and the midwifery training program. 

Though East Asian country raised many modern midwives, the number of midwives was 

different in every country. Especially, while the number of total population per one midwife was 

12,000-16,000 in 1930-40s Korea, it was 1,200 and 3,000-4,000 in the same period Japan and 

Taiwan respectively.

Key Words: traditional midwife, modern midwife, Midwife Regulation, midwife’s license, 

midwifery exam, midwifery training




